
2025학년도 9월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운영프로그램 안내

  ※ 프로그램별 최소수강인원 미달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※ 과정별로 재료비, 교재비, 시험응시료 및 자격증 발급비 등은 학습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

▸수강신청기간 : 2025.06.04. ~ 수시 모집

▸개강일 : 프로그램별로 개강일이 다르오니 반드시 수강신청 후 확인부탁드리며, 개설이 확정된 프르그램의 

운영시간, 강의실 등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.

▸수강신청 바로입력 : https://m.site.naver.com/1FvKN

▸전화문의 : 031-610-8729, 8726 

▸신청서 다운로드 : 학생광장 > 자료실 > 일반과정 수강신청서 다운로드

과정명
교육
기간

요일 시간 학습비

[신설]파크골프 8주 수 16:00~18:00 20만원

[신설]차 예절 다도 자격과정 4주 수 10:00~12:00 20만원

[신설]실용 중국어(초급) 12주 월 19:00~20:30 18만원

K-인플루언서 양성과정 10주 토 13:00~15:00 40만원(재료비 회당 25,000원)

CEO과정:품격있는 리더를위한 와인&
비즈니스 에센스과정

8주 월 18:00~20:00 40만원(재료비 회당 5만원)

서양화(유화) 4주 목 10:00~12:00 15만원(재료비 10만원 별도)

도자기 핸드 페인팅 8주 수 10:00~12:00 15만원(재료비 2만원 별도)

갱년기 탈모예방 셀프케어 실습 5주 수 10:00~12:00
1주 2만5천원

(재료비 5천원 별도)
보자기 아트와 포장공예 5주 화 10:00~12:00 20만원

전통무용(한국무용:축원무) 4주 화 14:00~16:00 10만원

국악-고고장구 12주 월 19:00~21:00 30만원

국악-가야금 12주 수 10:00~12:00 30만원(교구 대여료 별도)

국악-경기민요 12주 목 18:00~20:00 30만원

타로·명리·색채 심리상담사 과정 8주 목 10:00~12:00 20만원

시니어 바디플로우 스트레칭 댄스 자격증반 13주 일 17:00~19:00 24만원

K-BEAUTY CEO 최고경영자과정 12주 화 18:00~21:00 50만원

시니어모델과정 12주 목 16:00~18:00 40만원

알고싶은 건반 12주 토 10:00~13:00 25만원

오카리나 12주 화 10:00~12:00 30만원

커피바리스타 14주 수 18:30~21:30 25만원(재료비 10만원 별도)

배드민턴 입문과정 12주 화목 19:00~22:00 20만원

배드민턴 기초과정 12주 월,수 18:00~21:00 15만원

매트 필라테스 12주 수 10:00~11:00 30만원

레이저 사격 지도자 12주 월
15:00~21:00
(중 2시간)

20만원

생활도자기 제작 및 물레제작 12주 화 10:00~13::00 30만원
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자격 취득과정
종별 교육시간, 교육비용 문의 

 국제무인항공(원장 전한결, 010-5795-2150)

드론항공촬영자격 2급 2일
과정별문의

국제무인항공(원장 전한결, 
010-5795-2150)

40만원

드론정비사과정 5일 100만원

드론지도사 2급 2주 100만원

드론공간정보매핑 자격증 10일 유선상담

https://m.site.naver.com/1FvKN
https://lifelong.kookje.ac.kr/lifelong/index.php?pCode=stusquaredata&mode=fdn&idx=502&num=1


▸접수 방법 : 팩스접수( 031-610-8725) / E-mail 접수 ( lifelong@kookje.ac.kr )

  [위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시고, 강의개설 확정 안내(개별 전화 또는 문자)를 받

으신 다음, 수강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]

▸환불규정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(별표3)

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규정

  학습비 징수기간이
  1개월 이내인 경우
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
기 이전까지
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
  학습비 징수기간이
 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1)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2) 수업시작 이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
비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
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
한 금액


